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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 2)

｢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｣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 비 고

제11조(자료제출) ① 금융기관이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

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울산본

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~8호 (생략)

② (생략)

제11조(자료제출) ① 금융기관이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

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3일까지 한국은행 울산본

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~8호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–자료제출기한일

변경

<별표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전산
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1)

A8 지역전략산업
영위기업

- 지역주력산업(그린모빌리티, 스마트조선, 미래화학신소재,
저탄소에너지)중 <별첨>의 업종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
소재 기업

-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급한 ‘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
기업 추천서’를 제출한 기업

주 : 1~3) 생략

<별표1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전산
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1)

A8 지역전략산업
영위기업

- 지역주력산업(그린모빌리티, 스마트조선, 미래화학신소재,
저탄소에너지)중 <별첨>의 업종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
소재 기업

-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급한 ‘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
기업 추천서’를 제출한 기업

-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하는 ‘이차전지 관련 업종4) 확
인서’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

주 : 1~3) (현행과 같음)
주 : 4) 이차전지 관련 업종 범위는 축전지제조업(산업분류코드:28202)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를

위한 광물, 소재(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분리막 등), 관련 부품·장비 및 기술 등을 모두 포함

–전략지원부문 중

울산테크노파크에

서 발급하는 ‘이

차전지 관련 업종

확인서’ 제출 중

소기업을 지원대

상으로 추가

<신 설> 부 칙 (2023. 12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

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 

–부칙신설

–시행일 명시


